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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탁 소 운 조 개 조 안심사보고

90회 사 천 시 회  임 시 회

1차 원회(2004. 10. 22)

1. 심사 경과

  가. 2004. 10. 15 : 사천시장 출

  나. 2004. 10. 15 : 원회 회부( 안번   47 )

  다. 2004. 10. 22 : 90회 사천시 회 임시회 1차 원회 상 결

2. 안 명 요지(사회복지과장 임귀자)

  가. 안 이

     법 개 에 른 용어를 하는 한편, 행 도  운 상 나타난 일

부 미  개 ․보  하 는 것임

  나. 주요 내용

    1) 상 법 에 맞게 용어 

      ○ 생 보 상자 ⇒ 국민 생 보장법에 한 자

    2) 실과 부합 도   조  

      ○ 난 장  심야  사용 규  삭

  다. 계 법

    ○ 노인복지법, 국민 생 보장법.

3. 검토 보고 요지( 원 태주)

  ○ 본 개  조 안  계법 인 생 보 법이 1999. 9. 7 폐지 고 이 

법  신하여 국민 생 보장법이 새   시행 에 라 

   - 생 보 법에  사용하  용어인 “생 보 상자”를 새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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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 용어인 “국민 생 보장법에 한 자”  하고 

   - 조  4조  시   “난 장  심야  사용 규  

삭 하는 것”  탁 소  시 지역여건과 실에 맞는 시  할  

있도  규  하는 것

  ○ 본 개  조 안  원안  가결하여도  없는 것  단 .

4. 주요질   답변요지 

질  

  원
질 지 답변 답변 지

상

  원

■ 본 개 안중 4 1

 “ 는 드시

심야 를 할 수 

도  하여 공공  

약한다”는 규  삭 하

는  는 에 지 약

원에  히  심야

사  해야 할 시

라고 삭 하는 

는? 

사 복지과

  귀  

■ 본 개 안 4  5  

삭 는 탁   시 

지역여건과 실에 맞는 

시  할 수 도  규

를 하는 것 . 

5. 토  요지 :  가결 견

6. 심사 결과 :  가결( 안 별첨)

7. 소  견 : 없 




